
변 경 대 비 표 
 

 펀드명 : 하나태극건증권자투자신탁[주식]  

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6 년 01 월 07 일 

 변경사항 

- 환매수수료 삭제 

- 보수율 인하 

 신탁계약서 변경사항 

구  분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

제 27 조(환매

가격 및 

환매방법) 

환매수수료 

삭제 

①~② <생략> 

③판매회사는 제 2 항의 규정에 

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

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

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

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

수익자에게 지급한다. 

④ <생략> 

①~② <좌동> 

③판매회사는 제 2 항의 규정에 

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

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

환매대금에서 <삭제> 관련세금 

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

지급한다. 

④ <좌동> 

제 39 조(보수) 보수율 인하 ③ 제 1 항의 -<생략>-금액으로 

한다. 

<변경 전> 

③ 제 1 항의 -<좌동>-금액으로 

한다. 

<변경 후> 

제 39 조의 2(

모투자신탁의 

신탁업자에 

대한 보수 

지급) 

보수율 인하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

신탁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매입

하는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

상이한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발

생한 신탁업자 보수중 50%(연 

1000 분의 0.20)에-<생략>- 신탁

업자에게 지급한다. 

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

신탁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매입

하는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

상이한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발

생한 신탁업자 보수중 50%(연 

1000 분의 0.15)에-<좌동>-신탁

업자에게 지급한다. 

제 41 조(환매

수수료) 

환매수수료 

삭제 

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

판매회사(제 26 조제 2 항 단서의 

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

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

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

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

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

부과하지 아니한다. 



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

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

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

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

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

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

편입한다. 

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

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

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. 이하 본 

항에서 “이익금”이라 한다)을 

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

같이 부과한다. 

1. 90 일미만 : 이익금의 

70% 

③판매회사는 제 1 항 및 

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

제 52 조의 규정에 의한 

“수익증권저축약관”에 정한 바에 

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

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

면제할 수 있다.  

제 43 조(신탁

계약의 변경) 

환매수수료 

삭제 

①~③ <생략> 

④수익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

의한 공시일(모투자신탁의 

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 2 항에 

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

말한다)부터 1 월 이내 

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

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

청구할 수 있고, 이 경우 

판매회사는 제 41 조의 규정에도 

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

아니한다. 다만, 제 3 항 및 

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

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

①~③ <좌동> 

④수익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

의한 공시일(모투자신탁의 

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 2 항에 

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

말한다)부터 1 월 이내 

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

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

청구할 수 있고, 이 경우 

판매회사는 제 26 조의 규정에 

의하여 환매한다. 다만, 제 3 항 

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

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

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



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

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

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

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

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

아니하다. 

제 45 조(집합

투자기구의 

해지) 

환매수수료 

삭제 

①~② <생략> 

③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따라 

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

제 41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

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 

④~⑤ <생략> 

①~② <좌동> 

③ <삭제> 

 

 

 

④~⑤ <좌동> 

부칙 - 

<신설> 

부  칙 

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의 

변경사항은 2026 년  01 월 

07 일부터 시행한다. 

 

<변경 전> 

[종류C 수익증권] 

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7.146 

2. 판매회사보수율 :  

가. 2010년5월3일부터 2011년5월2일까지 : 연 1000분의 15.058 

나. 2011년5월3일부터 2012년5월2일까지 : 연 1000분의 13.372 

다. 2012년5월3일부터 2013년5월2일까지 : 연 1000분의 11.686 

라. 2013년5월3일부터 : 연 1000분의 10.0 

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4 

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8 

 

[종류S 수익증권] 

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7.146 

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3.5 

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4 

4.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8 

 

<변경 후> 

[종류 C 수익증권] 

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5.826 

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9.00 

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0 



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 

 

[종류 S 수익증권] 

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5.826 

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3.00 

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0 

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 

 

 

 간이투자설명서 변경사항 

구  분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

투자비용 보수율 인하 <변경 전 1> <변경 후 1> 

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 

삭제 
90일미만 : 이익금의 70% 없음 

 

 투자설명서 변경사항 

구  분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

요약정보 

투자비용 보수율 인하 <변경 전 1> <변경 후 1> 

환매수수료 
환매수수료 

삭제 
90일미만 : 이익금의 70% 없음 

제 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

11. 매입, 환매 

및 기준가격 

적용 기준 

환매수수료 

삭제 

3) 환매가능여부 및 환매수수료 

<변경 전 2> 

※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

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

환매금액에서 환매수수료 및 

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

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. 

3) 환매가능여부 및 환매수수료 

           <변경 후 2> 

※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

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

환매금액에서 <삭제> 관련세금 

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

지급합니다. 

13. 보수 및 

수수료에 관한 

사항 

 

환매수수료 

삭제 / 

보수율 인하 
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

수수료 

환매수수료 

90 일미만 :  
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

수수료 

환매수수료 

없음 



이익금의 70% 
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

및 비용 

<변경 전 3> 

 
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

보수 및 비용 

<변경 후 3> 

 

<변경 전 1> 

클래스 

종류 

투자자가 부담하는 

수수료, 총보수 및 비용 (연간, %) 

1,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

투자기간별 총보수•비용 예시 (단위:천원) 

판매 

수수료 

총 

보수 

 
동종유형 

총보수 

총보수

비용 
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판매 

보수 

수수료미징구- 

오프라인(C) 
없음 1.7726 1.0000 1.57  1.7753  182 373 574 1,005 2,288 

 

<변경 후 1> 

클래스 

종류 

투자자가 부담하는 

수수료, 총보수 및 비용 (연간, %) 

1,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

투자기간별 총보수•비용 예시 (단위:천원) 

판매 

수수료 

총 

보수 

 
동종유형 

총보수 

총보수

비용 
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판매 

보수 

수수료미징구- 

오프라인(C) 
없음 1.5276 0.900 1.60 1.5303  157 322 494 867 1,973 

 

<변경 전 2> 

구분 중도환매허용 중도환매불가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

환매가능여부 
 

 ○ 

환매수수료 

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며,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

투자신탁재산으로 편입됩니다. 단,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합니

다. 

- 9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 

 

<변경 후 2> 

구분 중도환매허용 중도환매불가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

환매가능여부 ○   

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 

 

<변경 전 3> 

종류형 명칭 지급비율(연간, %) 



집합투자
업자보수 

판매회사
보수 

수탁회사
보수 

일반사무
관리회사

보수 
총 보수 기타비용

주 1) 

총보수･ 
비용 
주 2) 

(동종유형 
총 보수) 

주 3) 

합성총보
수비용  

주 4) 

증권거래
비용주 5) 

C 
수수료미징구-

오프라인 
0.7146 1.0000 0.0400 0.0180 1.7726 0.0027  1.7753  1.57  1.7753  0.8783  

S 
수수료후취-

온라인슈퍼 
0.7146 0.3500 0.0400 0.0180 1.1226 0.0000  1.1226  -  1.1226  0.8728  

지급시기 
6 개월 후급, 

신탁의 일부해지 및 전부해지 시  

사유 

발생시 
- - - 

사유 

발생시 

 

※1,000 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∙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(누적) 

종류형 명칭 투자기간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

C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 
판매수수료 및 보수∙비용 182 373 574 1,005 2,288 

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 보수∙비용 182 373 574 1,005 2,288 

S 수수료후취-온라인슈퍼 
판매수수료 및 보수∙비용 115 236 363 636 1,447 

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 보수∙비용 115 236 363 636 1,447 

 

<변경 후 3> 

종류형 명칭 

지급비율(연간, %) 

집합투자
업자보수 

판매회사
보수 

수탁회사
보수 

일반사무
관리회사

보수 
총 보수 

기타비용
주 1) 

총보수･ 
비용 
주 2) 

(동종유형 
총 보수) 

주 3) 

합성총보
수비용  

주 4) 

증권거래
비용주 5) 

C 
수수료미징구-

오프라인 
0.5826 0.9000 0.0300 0.0150 1.5276 0.0027  1.5303 1.60  1.5303 0.8783  

S 
수수료후취-

온라인슈퍼 
0.5826 0.3000 0.0300 0.0150 0.9276 0.0000  0.9276 -  0.9276 0.8728  

지급시기 
6 개월 후급, 

신탁의 일부해지 및 전부해지 시  

사유 

발생시 
- - - 

사유 

발생시 

 

※1,000 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∙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(누적) 

종류형 명칭 투자기간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

C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 
판매수수료 및 보수∙비용 157 321 494 865 1,969 

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 보수∙비용 157 322 494 867 1,973 

S 수수료후취-온라인슈퍼 
판매수수료 및 보수∙비용 95 195 300 525 1,196 

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 보수∙비용 95 195 300 525 1,196 

 


